Mill’s on Liberty by C.L.Ten
■는 공리주의자 밀과 자유론의 밀은 화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의 논변들
▲는 그에 반박하는 입장(C.L. Ten의 입장)
◇는 강의자(이한)의 견해
※는 청취자의 의견 메모
▣는 악마의 개소리.
(1강/2강
2장,3장,4장 강의)
여기까지 통괄하는 질문 : < 공리주의자로서의 밀과 자유론의 밀은 화해가 가능하냐? >
· 자기관여적 행동  /  타인관여적 행동
      ↓                    ↓
자유 보장해주고   자유 보장해주지 말자
· 근데! 띠로리~
모든 것은 타인 관여적 행동이다. 웬 엉터리?!!
Ex)내가 카톨릭인 것만으로도 이웃들은 신교라 조낸 고통스러워한다면?
· 그게 아니고 다 기준이 있다.
J.C. Rees 曰: 타인 이익에 대한 영향 / 그냥 영향이 있다. 본질이 다르다.
                   ↓
            요건 지배적 규준에 의해 결정된다.
· ?? 뭐임 장난함? 지배적 규준에 의해 결정되면 
개인의 자유는 쪽수 많은 쪽의 규준에 의해 좌우됨? 
이건 완전 밀 생각하고는 다른 거잖아. 개소리임.
밀은 이익과 영향을 확실히 구분한 적도 없다. 리 얘는 실패한 듯.
그치만 얘 말도 맞는 건 있어. 
자기관여적 행동 VS 타인관여적 행동 그 본질이 다르긴 하다. 
· 그래 밀도 자기관여적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 줄 가능성 인정했다. 근데 무시했다.
Wolheim 曰: 선호라는 것이 있다. 
   선호- 1)느낌과 정서에 기반 2)개인적이다
   1)이면 2)다.(자동이다)
   =선호에 관련된 것은 자기관여적 행동이다
   =’이유’가 있는 것은 타인관여적 행동이다.
   (즉 자기관여적 행동은 선호일 뿐이니까 도덕적 판단 즐.
   If, 타인의 자기관여적 행동에 누군가 고통받는다면, 그건 걔가 ㅄ임 정신이 장애임.
      선호를 도덕적 신념으로 착각한 거임. 
~라고 하는데…근데 실패다 이것도!
· 선호=도덕적 신념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데,
· 1.볼하임의 두번째 논변에 관한 반박
: 우린 남이 하는 행위에 대한 선호가 있잖아. 이때는 1)(2)가 아님!!
“자기관여적 행동은 다른 사람의 선호에 위반될 수 있다” 
ex)안식일에 술먹는 놈 싫어…

· 2.볼하임의 첫번째 논변에 관한 반박
틀린 신념에 의해 발생한 고통은 왜 공리계산에서 빼냐?
ex)안식일에 남들이 술먹으면 너무 싫어서 난 아파…

이런 고통도 졸라 고통스럽다. 실재한다!!
· 그러면 순환논증이지. 
공리계산은 도덕적 견해 채택 이전에 해야 되는데 
신념이 이미 있어서 발생한 고통은 계산에 안 치지.
· 그렇다 치자. 
2-1. 공리주의자의 도덕적 견해 채택  
     비공리주의자의 도덕적 견해 채택   구별해야지.
     비공리주의자(비공리주의 사회)일 경우엔? 
     타인의 자기관여적 행동에 대한 공리주의적 도덕판단 이전에 고통이 실재한다.
2-2. 만일 이게 무시될 수 있다 쳐도,
    X행위
X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 
이건 구별해야지.
공리주의 원칙에 의하면,
도덕적 신념에 의한 고통은 X행위에 대한 도덕판단 전에는 계산 안한다 쳐도
X행위 처벌에 대한 도덕판단 전에는 실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 안식일에 술먹는 애들이 벌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

■Dworkin (1) 외부적 선호(=남한테 간섭하고 싶은 선호) 배제해야 건전한 공리주의다!!
(드워킨은 공리주의자가 아니지만서도!! 요호호호)
▲근데~ 외부적 선호 배제는 일관된 공리주의 체계 그 자체 때문에 요구되는 건 않는겨.
다른 윤리적 개념이 들어가야 됨~
■Dworkin (2) 외부적 선호까지 계산하면 이중계산임!!
                                      ↓

                          자기 쾌락+남의 선호에 간섭하는 사람의 쾌락 더블카운팅!!
Ex)수영 즐기는 사람의 수영장 선호 +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 선호 이중계산 아님?
▲1)그건 서로 다른 종류의 선호여~
우연히 같은 방향이 된겨~ 긍까 이중계산은 아니쥐.
▲2)게다가 항상 외부적 선호 배제가 옳은 건 아님.
Ex)수영 못하는 부모인데 애들 교육 위해서 수영장 선호, 
이런 건 옳은 외부적 선호 아닐까?
◇강의자 견해(1강 3부 ‘2장 5~7절’ 20:00부터):
자녀 위해 수영장 건설은 가족에 대한 욕구라 개인적 선호로 봐야됨 C.L. Ten 삑사리났음.
모든 외부적 선호 배제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봄.
※청취자 견해 : C.L. Ten이 예를 잘못 들었지만 좋은 외부적 선호는 존재하는 거 같은디.
만일 가족이 아니라 그냥 애들 모두를 위해, 나는 수영이 싫지만 수영장 건설 쪽을 극장보다 선호하는 이타주의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도덕적 의무를 의식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호, 그저 남이 잘되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다면? 실제 있다!! 뜨든~!
글타믄 이건 C.L. Ten이 말한 배제 안해도 되는 외부적 선호가 아니겠음?
단지 예를 잘못 든 것 뿐이지… 아닝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간섭 금지=외부적 선호 배제 해야 자유권이 굳건해진다는 말은 동의.
※응 나도 동의~
■Sartorius 曰: 세련된 공리주의는 그냥 간섭은 완전 금지하는겨~
자기관여적 행위에 간섭하는 행위는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게 대다수고~
Ex)헬맷 착용하라는 간섭은 옳잖니~?
(간섭 못하는 자의 고통을 밀은 배제하길 원했지만) 일단 고려는 하는데,
구분이 잘 안되니까 그냥 못하게 하자. 세련되게…

▲이 님 사람들의 혐오가 얼마나 강한지 과소평가 하고 있군.
순전히 공리주의적 체계에 의해 자유권 옹호하는 이건 불안혀.
Ex)동성애자가 처벌받는 걸 보고 기뻐 날뛰는 게 대세라면?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자유는 다양해져 
(Stephen이 그러는데, 자유가 확고한 토대 위에 있는게 아니라 사회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규.
■R.M. Here 曰: 아녀 밀의 자유론은 공리주의에 의해 옹호 될 수 있어!
도덕적 사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음.
차원1. 매일의 일상적 도덕판단 ( 시간도 없구 정보도 없구~주먹구구
차원2. 사실에 대한 지식이 완전할 때 하는 도덕판단
차원 1에서는 바로 공리주의 원칙 적용하지 말구 다른 원칙!
=그건 차원 2의 원칙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원칙이지. 경험적으로~
밀의 자유원칙은 차원 1을 위해 제시된겨!
▲일상적 도덕판단이 (드물지만) 완전 정보 상황에서 된거면? 
그럼 자유원칙 깨고 공리원칙 적용하란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차원 1의 원칙이 자가교육으로 체화되었으니까 그건 안돼.
▲뜨든 뭥미~? 밀은 엄격한 원칙=도그마 싫어했는걸? 체화고 나발이고~
차원1의 원칙과 차원 2의 원칙이 다르다니 그거 용서 못할거야.
밀이 본래적 가치 운운했잖아.
아마 밀은 몇몇 고통, 행복, 쾌락은 배제한 거 같아.
밀의 질적 쾌락주의~>도덕적 신념에 의한 쾌고 배제~>
본래적 가치를 다원적으로 설정한 게 아닐까? ( 다원공리주의로 샌거지.
▲밀은 말야, 간섭의 이유 중 몇몇 (온정주의적, 관습적 도덕, 혐오)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해악의 예방이라는 ‘이유’만 고려했어
※이 부분 완전 어려운데 강의자 빨리 하네…ㅜ.ㅜ

※영어 낭독하는 분 죄송하지만 발음 자꾸 틀림. 집중을 방해함

※으잉? 다음시간 시작 전에 강의자 견해 밝히고 복습한다더니 어디루 갔음? 교안의 데블린 이야기도 없네…

(여기서부터 2강)
■Alan Ryon : Moral and Non-Moral!! 그런 게 있어!!
자기관여적 행위    (----------------------------( 타인관여적 행위
Non-moral                                     Moral
   (타산,사리분별,미학)
   Art of Life (삶의 기예) 1)옳음 2)효과 3)미학
   도덕 영역은 이 중 한 영역일 뿐
   공리 원칙은 세 영역 모두를 평가하는 단일 원리여.
■David Lyon : 쟤 말이 어려우니깐 내가 해석 또 해줄게..
밀에게 있어, 도덕적으로 그르다( 제재받아야 된다는 소리.
내부적 제재    (-----------------------------------------------(외부적 제재
 양심          (제재하는 Cost보다 제재해서 Benefit 크면(법/ 처벌
 내재적 지침   (-----------영향---------------------------------사회적 승인
두 제재가 이렇게 연결되니깐 외적 제재(사회적 제재)도 정당화 되어야 함.
※청취자: 응? 이건 뭔 이상한 소리?? 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강의자가 말함.
■즉, 외부적 제재가 최대 공리냐 아니냐?
공리가 아니면 제재될 수 없다( 근데 내부적 제재랑 외부적 제재는 연결!
(외적 제재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그른 것 아님!
Ex)평생 맨날 Tv시청~비효용이지만, 외적 제재 하는게 더 비효용.
==제재 안되는 자기관여적 행위!
=(so, non-moral!!
▲뭥미?! 밀은 글러처먹어도 공리를 위해서라면 해야 된댔음!!
좋음=옳음이라 그랬다규. 각색하고 ㅈㄹ… 

※ 학습자료에 있는 ‘공리주의’ 번역본 읽어보셈. 확실히 그런 말 했음.
Ex)Tv 시청, 금지하면 공리 증진이라면 왜 안하겠음?
행복만 극대화된다면 공리주의는 뭐든 한다!!
라이온 말이 헛소리인 이유
1)부차적 개념화일 뿐, 공리주의 입장에서 간섭을 막을 근거가 못 됨
2)게다가 외적제재-연결-내적제재라니 뭔소리임?
◇강의자 견해: 사회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 있고,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해서 사회적 제재가 정당화되지 않음
              Ex) 혼빙간 먹튀
▲~so, J.C.Rees, Wolheim, Dworkin, Sartorius, R.M.Hare, Alan Ryon,
YOU ALL LOSE.
자기관여적 행동과 타인관여적 행동을 나누고 타인관여적 행동에 대한 간섭은 된다라는
밀의 자유론과 공리주의는 모순됐어..
왜냐믄 모든 행동은 타인 관여적일 수 있기 때문이지.
※청취자 생각 : 즉, 어떤 여자가 야한 옷을 입는 건 자기관여적 행위니까 냅둬라! 그러면
그녀가 성적 문란을 일으킨다, 문화를 더럽힌다, 같은 여자로서 수치스럽다=우리 집단의 명예를 더럽혔다, 등등의 이유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실제적 고통,
적어도 그 여자가 욕먹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느낄 쾌감, 
이런 걸 공리주의는 뭔 수를 써도 반박할 수 없다는 거지…?

■밀의 자유원칙에서 제한되는 (간섭될 수 있는) 자유.
~일단 신체적 해악은 해악!
~남의 욕구 실현을 막는 해악 –근데 이 경계를 어디에서 그을까?
1)넓은 의미에서 해악 개념 Non-Fulfilment Desire 충족되지 못한 욕구=선호공리주의
Hare : 공리 원칙은 Ex)유태인 죽이고 싶은 나치와 죽기 싫은 유태인 처럼
유태인 쪽의 해악이 덜하고 유태인의 고통이 더 크니까 실제 상황에선 나치 나빠.
▲그것보다 덜 극단적인 경우는 어쩔겨?
자유를 경험적 명제에 종속시킨다!!
※청취자 견해: 아까 야한 옷 입는 여자 예에서 잇자면, 니가 못벗으면 죽냐?
남들 보기 싫으니까 쟤 추방해…이러면 어쩔텨 추방인겨…? TOT
▲근데~ 밀은 자기관여적 행위엔 무조건 간섭하지말랬다.
공리주의랑 양립 불가능한 듯?
■해악의 개념을 재정의하면?
기본 행위 분석하지 말고, 공리 계산을 마친 수,
공리 계산에서 순이익>순해악이라면 해악이라고 보자.
▲밀이 “해악이 확정된 이후에야 공리계산이 시작된”댔어…

<밀의 해악개념>
~신체적 침해 
~특정한 규칙(“동료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 위배
그럼 그 특정한 규칙은 뭐냐 이거지?
■Hart : 밀의 해악개념에서, 어기면 해악이 되는 그런 규칙은,
1)신체적 안전
2)재산권 존중
3)약속과 계약의 구속력
->사회의 존속을 위한 규칙  (그러니깐 이런 규칙 어기면 해악인겨.
ㄱ.그런거 말고도 ‘특정한 사회’ 존속에 필요한 규칙이 있어. 
※ Ex)한국 사회 존속엔 이런 게 필요하다, 라든가~
ㄴ.최소규칙 침해 안하면 해악 아니니까, 간섭 마라. 자유다. 
~간섭 하는게 오히려 해악.
ㄷ.규칙의 ‘내용’이 항상 같지는 않다 
: 현행규칙VS 대안규칙일 때 이걸 공리주의로 판단해야!
▲◇ 해악은 규칙을 위반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1)규칙은 자유의 보장과 제한을 위한 것
근데 자유가 제한되는 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니 웬 순환논증
가장 큰 문제임. 띠로리…!!
2)현행 규칙이 공리주의적으로 열등하다면 다 어겨도 되는 거임?
3)사회 존속에 필수적인 규칙인지 구분 어렵다.
-일단 준법! 이라고 현존 질서를 강제하게 될 수도.
4)사회 존속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자유가 아니라니 그건 뭐임?
Ex)영구 피임 같은 건 어쩔 거임? 다들 애 안 낳으면 사회 붕괴되는데..
■…….. 
■밀의 입장
1)간섭이 허용되는 건 부정의한 것만 그런 건 아님.
If, 방지되는 해악>간섭에 의한 피해 & 간섭에 의한 피해가 수복가능 (간섭해야!!
2)영향(해악은 아니다
특정종류의 영향(※그냥 지생각 때문에 혼자 열받는 영향)은 아예 해악으로 안 친다.
3)해악 방지는 간섭 허용의 필요조건일 뿐!
a.간섭의 이유가 못 되는 것 –자신에게 해가 된다/ -딴사람이 싫어한다.
b.간섭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악 방지가 포괄하진 않음
▲뭐 이래…꼬이고 순환논증 나오고 임시변통 갖다붙이고 경험적 명제에 의존하고..
▲역시 공리주의는 자유권의 확실한 토대가 못 됨!!
※문단 29 추가논의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 되겠다 싶었다. 근데 끝에 ‘GDP의 많은 부분을 국제구호기금으로 써야 되고’ 다음에 그냥 끊김… 망연자실… 뭐야 다음 말은 뭐였냐는…??? 별말 아니었겠지만 신경 열라 쓰여…아놔~
(여기서부터 3강.) ※완전 찌직거림… 돌겠음~
5장 Individuality
여기에서 말하는 바
 : 공리주의자 밀과 자유론의 밀, 개별성의 강조와 질적 공리주의로 일단 화해의 지점은 있으나…

그러나…

1.밀의 개별성((관습에 대한 복종
특이함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 아님.
특이함, 다양성은 자유 사회의 결과적 징표일 뿐…

1)개별성(자유의 일부 : 자유 원칙
2)개별성(행복의 필요 조건 : 공리주의 원칙
    화해의 지점은 이곳인 듯.
=>자유가 개별성의 강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리주의에 통합된다.
2.밀의 질적 공리주의 : 비루하게 오래 사느니 지성인으로 일찍 죽는 게 낫다.
※청취자: 이건 동양윤리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한 순간 
강의자가 덕의 윤리에 대해 마침 말한다.
◇강의자 견해 : 밀의 질적 공리주의 ==자유론과 화해.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고차원적 가치 상정함으로써 
자유의 보장은 핵심적인 체계로서 정합적으로 밀의 공리주의 이론에 들어갈 수 있다.
BUT 그러나
덕의 윤리로 빠지지 않고서는 좀..
두가지 경험을 모두 한 판정자 이외의 독립적인 기준이 필요.
고차원적 가치 1 >저자원적 가치 100 이런식으로는, 균형 잡힌 삶에 대한 판단이 힘듬.
※청취자: 교안 참조, 가치의 서열을 세우는 공리주의적 이유가 없다.

◇즉, 밀의 철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공리주의적으로는… … …

◇그래서 현대 공리주의자들도 밀의 체계 안에서는 잘 안놀아.
6장. Enforcing Shared Values = 공유된 가치를 강제하는 것.
※여기서부터 쉽다. 왜 1강은 그렇게 어렵게 했나? 쉬운 소릴 가지고… TOT
▣ Devlin : 사회에 공유된 도덕은 강제해야 돼!! 
1. 해체 명제
사회 존속은 공유된 도덕 덕분이다! 이걸 어기면 해악이다!!
1)가시적 해악 Ex) 알코올중독
2)눈에 안보이는 해악 (해체명제) : 하나 어기면 전체 도덕이 붕괴됨!!
3)사람들은 의지 박약이라 강제해줘야 한다.
▲반박 1)가시적 해악 : ①그건 공유된 도덕을 침해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②공유된 도덕도 다수가 하면 문제될 수 있다 Ex)산아제한, 애 많이낳기.
2)눈에 안보이는 해악 : ①이러면 소수인종, 인종차별도 가능해진다.
                              ②근데 사회가 진짜 붕괴해? 증거 대봐. 입증은 니 책임.
        3)사람들이 의지박약?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쩔래?
         반성적 성찰에 의한 선택이거나, 나랑만 관련된 거라는 생각 때문이라면?
▲해체명제가 해악 방지가 목적이라면 자유 원리와 차이가 없지.
단순히 다수의 공유된 가치관을 지키자는 소리라면, 공공해악적 행위와 대다수가 혐오하는 행위랑 똑같이 취급하는 것임.
    ▣ 2. 공유된 가치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
▲->비약이잖아!!
->오히려 강제하면 분열, 내란 일어날 수도!! (※ 음..인간은 참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
->그리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가치가 어디 있어?
->게다가, 그런 식으로 ‘사회통합’ 자체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회 통합 그 자체는 독립적으로는 가치를 갖지 않음.
▣ 3. 보수명제
  Michell : 사회의 독특한 규범은 보존해야 되니까 공유된 가치 강제는 정당하다
  ※한국에서 한국 고유의 관습은 소중한 것이니께 강제해서라도 지켜야지.
▲->외부적 침입은 나쁘지만, 내부적 구성원들의 자율성은?
->그 독특한 전통이 만약 한물 갔으면? 도로 살려내야하나?
어떨 땐 현존질서 지키라 그러고, 이럴 땐 오히려 현존 질서 부정하는 거임?
    ▣ 데블린: 제도가 옳든 그르든 일단 현존 질서 옹호!!
              어떤 행위 금지의 정당성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결정 주체는 엘리트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
              왜냐면 i) 엘리트들은 서로 의견이 맨날 불일치 ii) 엘리트가 결정하면 독재 되니까.
▲님…OTL
i)-> 보통 사람들도 의견 서로 달라.
ii)->민주주의 = 다수결이 아님.
민주주의의 기초는 게임의 기본적 ‘룰’을 지키는 것에 있지 무조건 다수결이 아님.
데블린 초딩설……
    ▣ 3. 불쾌한 폐 offensive Nuisance
      ※여기서부터는 매우 쉬워서 그냥 술술 들으면 됨.
     무슬림 논쟁들을 통한 자유의 제한 실례들 고찰.
     자유의 제한- 업무수행에 필요할시, 공정성의 기준.
불쾌한 폐 : 원치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들이대는 것.
    ↓
그런데 이건 좀 애매함. 공정성에 의한다면 훨씬 쉽다.
7장 온정적 간섭주의 Paternalism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 – 결과만 나빠도 간섭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 – 의사결정측면도 고려.
의사 결정 측면
i)지식의 결여
ii)통제력 결여
iii)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수복 불가능한 결과
->자유의 제한 가능 :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
->일단 간섭 후에 상대방이 정신 차리면 간섭 계속 할까 하고 물어 봐야 됨.
->개인은 때때로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으나, 강한 간섭주의가 아니라 비강제적인 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청취자 견해
이제까지 이 강의는 뭘 말하고자 했는가?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를 통해 고찰한 자유권의 옹호에 대한 구체적 실례를 살펴보고
자유권 옹호를 위해서는 공리주의보다 공정한, 평등한 자유 분배의 원리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좀, 진작 말하면 안되나???? 
학습자료에 보면 이거부터 먼저 듣고 자유주의적 평등 들어보라 써놓고는
이거부터 들으면 안되게 돼 있잖아 버럭!!!
그러나 이거부터 듣는 게 나은 듯 하다. 
